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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1. 광고



▶ 지적사항 : “졸음방지 및 숙면이 가능합니다”
▶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7] 제2호가목

◈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 광고

◈ 의 ∙ 약전문가 추천 광고

▶ 지적사항 : 의사를 등장시켜 의사가 사용 ∙ 추천하는
의약품으로 광고

▶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7] 제1호다목



▶ 지적사항 : “사망!, 자궁 잃어!”
▶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7] 제2호다목

▲ 지적사항 : ‘대신해서 리스테린 정품 1개를 보내드립니다.
▲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7] 제2호라목

◈ 위협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

◈ 경품류 제공 광고



▶ 지적사항 : “청소년, 수험생들의 두뇌는 하루도
쉴 틈이 없습니다!”

▶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7] 제2호카목

◈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대상자 한정 광고

▶ 지적사항 : “안전한 천연식물성 의약품”
▶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7] 제2호차목

◈ 안전성 강조 광고



◈ 체험담 이용 광고

▶ 지적사항 : 제약업체의 사용후기를 이용한 광고
및 블로그 포스팅 지원∙제작

▶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[별표7] 제2호바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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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시1)

[원료약품 및 분량] 1정 중,

▪ 유효성분: 아세트아미노펜(USP) 500mg

▪ 첨가제(보존제): 벤조OO 10mg

▪ 첨가제(타르색소): 황색 5호

▪ 기타 첨가제 :오파드라이123

(예시2)

[원료약품 및 분량] 1정 중,

▪ 유효성분: 아세트아미노펜(USP) 500mg

▪ 첨가제 :  (보존제)벤조OO 10mg,  (타르색소)

황색 5호, 오파드라이123

(기재 제외 가능 성분) 품목허가(신고)증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 규격 등으로 정하는 성분




